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인원가분석사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기재부 계약예규 개정으로 금년부터는 국가공인 원가분석사가 원가계산용역
기관의 인적 필수요건(6인이상)으로 되어 한층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분석사회는 앞으로도 자격증의 가치제고와 업무영역의 확대에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회장 이종득

1.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인적구성 요건에 필수요원으로 규정화 

ㅇ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연말 계약예규를 전반적으로 개정하면서 분석사회에서

건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원가계산 인적구성요건 관련규정도 개정(‘15.12.31)

ㅇ 개정내용 : 기관 구성원 10인 이상 중 국가공인원가분석사 6인 이상 또는

업무경력자 6인 이상으로 구성

*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1조(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제1항 제2호 

2. 국토교통부는 공인원가분석사가 공동주택 입찰가 상한 공고를 위한 자문역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

ㅇ 공동주택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시 전문가에 자문하여 입찰가격

상한을 공고하도록 규정(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4조제3항)

ㅇ 동 지침에는규정되어있지않으나분석사회에서공인원가분석사및원가계산

용역기관이업무성격상자문역에해당된다는건의를한결과국토교통부로부터

자문역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수령(‘15.11.27)

※ 이에 따라, 한국원가분석사회에서는 입찰가격 작성기준, 자문업무 수주방법 등 자문업무

   전반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고 공인원가분석사 전 회원을 상대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사단법인)  한국원가분석사회 회장   이 종 득 배상

공지사항 : 공인원가분석사 위상제고와 업무영역 확대


